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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관련 제도

무역정책 및 수입제도

수입제도 및 규제정책

� 관세제도

⋅관세법(Customs Act) : 캐나다의 통관 및 관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수입 시 

준수사항(Importation), 관세평가(Calculation of Duty), 감세 및 환불 (Abatements 

and Refunds) 등을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법(Customs Tariff) : 관세부과 및 부과된 관세의 환불에 관한 법률 

⋅관세 평가방법 : 대부분의 수입제품의 관세는 종가세(일부 품목은 종량세)

로서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됨

⋅관세분류 : 관세부과를 위한 상품분류는 HS제도(Harmonized Tariff Schedule)에 

따르고 있으며, 상품원산지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수입통제품목(Import Control List)의 상품은 수출국의 수출허가 또는 캐나다 

정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되는데, 이에 농수산물, 섬유 및 의류

제품이 포함됨

� 특별 수입 규제법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부과를 규정하고 

있음. 동법은 관세･국세부(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및 캐나다 

국제 무역 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가 관할하고 있음 

수입허가 및 수입쿼터

캐나다 식품검사청에서 발급하는 수산물수입면허(Fish Import Licence)를 취득

하면 수입이 허가되며 수산물의 경우 특별한 수입쿼터는 정해져 있지 않음

수입쿼터

� 주로 농수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쿼터를 적용하고 있지만 보통 육류 및 곡류, 

유제품에 해당되며 수산물의 경우는 현재 특별한 수입쿼터제를 적용하는 

제품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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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종류

� 기본수입자 : Basic Licence

⋅기본 수입자의 경우 이 라이센스를 취득하여야 생선제품을 수입할 수 있음

⋅수산물면허신청서(Fish Licence Application Form)작성･제출(첨부자료1)

⋅라이센스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기한일이 되기 전에 라이센스를 갱신

해야 함

⋅라이센스 비용 : $500/년

� QMPI 수입자 : QMPI Licence(Quality Management Program Import Licence)

⋅제조 및 가공 작업을 수행하는 수입자의 경우 QMPI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하여 수산물면허신청서(Fish Licence Application Form)외에, 반드시 서면

으로 작성된 QMPI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CFIA(식품검사청)에서는 자료 

검토 후 최종 라이센스 발급을 결정. 해당 수입자는 HACCP, 제조공정, 안전화 

시스템 등에 대하여 CFIA(식품검사청)에서 요청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시설 및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라이센스의 유효기간은 기본 라이센스와 마찬가지로 1년

⋅라이센스 비용 : $5,000/년

� 한국 수입업체의 경우 주로 수입 후 제조과정 없이 수입품 그대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라이센스를 발급받으면 수입이 가능함

수산물 수입절차 및 흐름표

수입절차

� CBSA(국경관리국)에 통관서류 제출

� CFIA(식품검사청)에 수산물수입확인증(Fish Import Notification)제출. 수입 전 

48시간 내에 보고. 인스턴트 제품일 경우 공정관리양식(Process Control Form)등 

관련자료 제출  (*첨부자료2)

� 기재사항

⋅수입자 라이센스 번호

⋅수입자 정보

⋅수입 항구 /국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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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A Transaction No.(국경관리국 거래 일련번호)

⋅보관방법, 보관일수

⋅제품정보, 제조자 정보

⋅원산지 정보, 어획지 정보

⋅수량(총수량, 상자(CTN)당 입수량), 중량

⋅컨테이너 디자인 (상자(CTN) 혹은 병 혹은 캔 등)

⋅코드/크기(CODE/SIZE) : 제조일등 캔류 제품과 인스턴트제품의 경우 반드시 

기입

� 컨테이너 도착 후 통관완료 후 창고 입고

� CFIA(식품검사청)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해당수산물 품목을 억류시킴

� CFIA(식품검사청) 검사결과, 풀린 제품들은 즉시 판매 가능. 검사가 필요한 

제품들은 샘플링 후 검사 결과 나올 때 까지 판매하지 못함

� 검사 결과 후 통관되지 못한 제품은 그 사유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함

� 반입 금지가 결정된 제품의 경우 CFIA(식품검사청) 웹 사이트에 기재됨

검사절차

IMPORTER

검역제도

통관서류 리스트, 부대비용, 위생증명서 등

�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 Packing List(포장내용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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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제조자 정보, 제조일, 어획방식 등이 표기된 수산물수입확인증(Fish 

Import Notification)을 CFIA(식품검사청)에 도착 48시간 전에 제출해야함. 

제조자 정보, 제품명, 제조일, 중량, 수량, 어획방식 등을 기재해야 함

(*자료첨부: 수산물수입확인증(Fish Import Notification Form))

� CFIA(식품검사청)에서 사전 서류 검사 후 샘플링이 필요한 제품은 검사가 

끝날 때 까지 억류시켜 별도로 보관한 후 검사결과 모두 통과가 되면 판매 

가능함. 검사결과 거절 될 경우, 절차를 밟아서 폐기처분 혹은 반송조치 함

� CFIA(식품검사청)의 검사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함

� 특별한 위생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요구 시 제조자의 HACCP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인스턴트제품(RTE)이나 캔류의 경우 공정관리양식(Process Control Form)을 

제출해야 함

위생규정, 첨가물 조항 등

�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캐나다는 HACCP제도를 수산물을 비롯하여 전 식품업체에 적용하고 있음. 

CFIA(식품검사청)에서 HACCP의 제도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HACCP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선행 프로그램(Prerequisite Program)이 합리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이 먼저 평가되며 또한 HACCP 시행에 대한 감시 

혹은 회계감사가 강조됨

한국과 검역규정 협의사항 여부

� 한국의 검역규정에 모두 통관된 제품일지라도 CFIA(식품검사청)에서 실시하는 

검사 규정에 부합되어야만 수입이 가능함. 신규 제품의 경우 검사가 필수이며 

CFIA(식품검사청)검사 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통관 거절시 제재조치

� CFIA(식품검사청) 검사 결과 거절이 결정되면 폐기처분 혹은 수출국으로 

반송조치 함.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모든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함

� 결과에 따라서 재수입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CFIA(식품검사청)

검사를 거쳐야 하며, 통과가 되어도 다음 2~3회까지는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이상이 없을 시 검사 없이 통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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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가공물 라벨링 규정 (포장표시)

법률에 의한 표시 (의무표시사항) : 모든 사항은 영문과 불어로 표기되어야 함

(*자료출처: http://www.inspectin.gc.ca)

� 제품명 (Common Name)

(*캐나다에서 통용되는 리스트: http://active.inspection.gc.ca/scripts/fssa/fispoi/fplist

/fplist.asp?lang=e)

� 중량 (Net Quantity)

� 품질, 규격, 부류, 수량, 수분함량(Grade, Size, Class, Count, Moisture Content)

� 품질명칭표시 (Quality designations)

� 원산지 표시 (Country of Origin)

� 코드 표시 (Code Markings) : 제조자 정보, 제조일 (dd/mm/yyyy)

� 기타 표기사항 : 보관상태 표시  예)냉동보관 

� 외부 박스 레이블 표기 사항 : 제품명, 제조자, 제조일, 원산지

� 영양 성분표 (Nutrition Labelling)

[기본 영양 성분표(Nutrition Facts Table), 영어/불어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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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사항이 표기된 영양 성분표(Nutrition Facts Table) ]

알레르기에 대한 표시사항 (재료명)

� 제품에 생선 류가 함유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라벨에 생선품목이 함유되어 

있다고 명시해야 함

� Contains Fish, Crustaceans, shellfish (생선류, 갑각류, 조개류 포함) 등으로 표기 

(불어표기도 필수) 

한국인증마크표시 가능 여부

� 한국 인증마크 자체가 캐나다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인증마크를 획득하기 

위해 준비한 각종 문서 등의 자료는 제품안전과 품질을 검사 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음. 즉 캐나다에서 발급되는 마크나 국제 인증마크만이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음

기타 비관세 장벽 및 수산물 통관 시 주의 사항

수산물 수입 바이어, 포워더가 말하는 주의사례

� 원산지 증명 : 수출자를 통해 제조자로부터 제품의 정확한 원산지를 확보하여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함께 제출토록 

요청하는 것이 제품의 정확성을 위해 중요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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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비보고, 비 규제 수산물의 경우, 특히 제조제품이나 젓갈류, 어포류 등은 

각종 세균검사 및 화학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과가 용이하지는 않은 편이어서 불법수입이나 비보고의 사례가 간혹 일어

나기도 함. 하지만 특별히 규제할 방법이 없으며, 무작위로 실시되는 컨테이너 

검사에서나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수입

자의 양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임

관련 사이트 및 HS 코드, 통계 정보

기관명, 역할, 획득가능정보

� CBSA (Canada Boarder Services Agency / 캐나다 국경관리 기관) : 국경, 이민, 

세관 관련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2003년에 캐나다 국경세관과 이민국, 

식품검사청이 함께 융합되어 개설된 국가 기관

� 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 캐나다 식품검사청) : 캐나다인의 

건강과 웰빙생활 증진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의거하여 식품, 동식물관련 

안전을 통제･관리하는 기관으로 1997년 개설됨

수산물 HS 코드 리스트 (첨부자료 3)

� 첨부자료 참조 : Customs Tariff Harmonized System (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Section)

(자료출처: CBSA)

캐나다 대 세계수산물 수입현황 

� 캐나다 수산제품의 수입량은 연간 약 20억 달러가 넘으며, 미국, 유럽, 중남미, 

일본 동남아 국가 순. 주 수입 제품은 대구, 넙치, 새우, 바다가재, 연어 등 임

(단위: kg, CA$)

주요수입국가
2009 2010

중량 금액 중량 금액

미국 182,226,902 831,252,105 180,269,018 890,399,101

유럽(유럽피안유니온) 13,110,501 56,453,593 18,398,392 65,092,479

그 외 유럽국가 18,828,437 105,220,884 16,221,737 90,429,705

중남미 85,491,308 281,705,406 92,205,631 281,579,593

일본 3,704,724 22,584,626 1,866,471 21,521,519

동남아시아 184,635,142 1,063,262,265 194,719,265 1,041,874,308

TOTAL 487,997,014 2,360,478,879 503,680,514 2,390,89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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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의 수입정보

(1) 넙치 (FLATFISH / HALIBUT) 

관세 정보

HS 코드

� 할리벗(Halibut)

⋅ 0302.21.00.10 (대서양) / 0302.21.00.90 (기타) 

⋅ 0303.31.00.10 (대서양) / 0303.31.00.20 (태평양) / 0303.31.00.30 (그린랜드)

� Flatfish

⋅ 0302.19.00 00 / 0303.29.00 00

관세율 : 0%

품목의 수입요건 및 주의사항

수입요건 : 기본적 수입 시 필요한 자료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음

수입금지 품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검역장벽으로 인한 특징 (위생검역증명서 등) : 특이 사항 없음

수입 바이어, 포워더 면접 조사

수입 및 통관사례

� 원산지, 제조자 정보, 제조일 등 정확한 자료제출 시 별 문제없음

수입자 애로사항 : 특별한 애로사항 없음

라벨링 사례, 포장조건 : 기본 수입제도에서 언급한 라벨링 규정에 부합되면 

문제없음

통관 거절사례, 분쟁사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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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관련 정보

FOB의 20ft 냉장(Reefer) 컨테이너 운송비

� 운송비는 시즌별로 차이가 나며, 5월~9월 사이가 성수기로 간주되어 타 기간에 

비해 운송비가 높음. 보통 기본 운임비에 성수기 추가요금이 부가되어 냉장

운송의 경우 적게는 150달러, 많게는 300달러까지도 추가 비용이 발생함. 6월 

현재 20ft 냉장의 운임비는 약 2,300 ~ 2,600달러 정도 임

� 냉장 컨테이너의 밴쿠버 발 FOB부산의 경우 20ft 는 거의 찾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선사들은 40ft 냉장을 사용

� 20ft 냉장운송의 경우 MOL, Hapag등 소수 선사만이 주문을 하며 운임비 또한 

40ft 냉장운송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두 40ft 냉장을 

사용하는 추세임

주요도착항까지의 운송기간, 운송주기

� 부산 출발의 경우 밴쿠버 항까지 직항으로 보통 10일이 소요. 주기는 선사별로 

보면 보통 일주일에 한번 정도임

� 직항이 아닐 경우 에버그린(Evergreen) 이나 웨스트우드 라인(Westwood Line)의 

경우는 2주~3주까지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며 주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임

품목 수입통계 
(단위: kg, CA$)

2008 2009 2010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Halibut 7,415,626 87,765,288 8,635,215 94,894,728 7,693,053 103,225,857

Flatfish 6,602,206 33,597,258 65,93,393 35,826,775 65,89,896 32,2032,816

(2) 굴 - 냉동 & 건조 

관세정보

HS 코드 (껍질 깐것, shelled)

� 냉동 : 0307.10.20 20  

� 건조 : 0307. 10.20.30

관세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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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의 수입요건 및 주의사항

수입요건

� Shellfish Registration No.(조개류 등록일련번호)가 있는 제조자의 제품

� 캐나다 어패류 수출자 등록

⋅ http://www.inspection.gc.ca/english/fssa/fispoi/impont/molimpe.shtml 참조

� CFIA(식품검사청)의 검사필요

수입금지 품목 여부

� Shellfish Registration No.(조개류등록 일련번호)가 없는 제조자의 제품은 수입 

금지

검역장벽으로 인한 특징 (위생검역증명서 등) : 특이사항 없음

수입 바이어, 포워더 면접 조사

수입 및 통관사례

� Shellfish Registration No(조개류 등록일련번호)가 있으면 수입 및 통관이 용이함

수입자 애로사항

� 한국의 경우Shellfish Registration No(조개류 등록일련번호, KR–XX)가 없는 

소규모 굴 제조업체가 많은 편인데 제품 상태의 좋고 나쁨을 떠나 무조건 

수입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몇 개 안되는 대형업체의 제품만을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많은 업체가 이 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

지면 수입물량 및 기회가 좀 더 많아 질것임

라벨링 사례, 포장조건

� 기본 라벨 규정에 부합되면 됨

통관 거절사례, 분쟁사례

� 수입자가 Shellfish Registration No.(조개류 등록일련번호)가 없는 제조자의 

제품을 수입했다가 거절을 당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가끔 있음. 

대형 브랜드 제품이어서 믿고 수입을 하였으나 하청을 주었던 제조사가 이 

등록번호가 없어서 결국 식품검사청에서 거절당함. 제품 값에 대해서는 환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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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지만 판매를 못한 그 손해금액은 어디서도 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굴 제품 수입 시에는 반드시 Shellfish Registration No.(조개류 등록일련번호)를 

확인 후 수입을 결정해야 함

운송관련 정보 (넙치의 경우와 동일)

품목 수입통계
(단위: kg, CAD$)

2008 2009 2010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8,146,367 20,291.615 7,312,933 19,169,388 8,201,224 20,769,256

(3) 전복 (활신선)

관세정보

HS 코드 : 0307.91.22.

관세율 : 0%

품목의 수입요건 및 주의사항

수입요건 

� 굴과 마찬가지로 Shellfish(조개류) 관련 등록사항이 충족되어야 함

수입금지 품목 여부 : 굴과 동일

검역장벽으로 인한 특징 (위생검역증명서 등) : 특이사항 없음

수입 바이어, 포워더 면접 조사

수입 및 통관사례

� 기본적인 수입 정보와 라벨만 충족되면 별 어려움 없으나 활어의 경우 항공

운송 편으로 수입 될 경우 신속한 서류제출 및 판매가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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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애로사항 

� Shellfish(조개류) 등록관련 사항외의 특이사항 없음

라벨링 사례, 포장조건

� 기본 라벨 규정에 부합되면 됨

통관 거절사례, 분쟁사례 : 해당사항 없음

운송관련 정보

20ft 냉장, 냉동 제품 운송비와 동일하지만 항공 운송을 이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 

크며, 무게, 부피(CBM)당 운임이 책정됨. 항공편의 경우 운송기간은 1일 소요

되며 도착 후 통관절차가 끝나면 운송이 가능함

(4) 굴 -조제 / 통조림

관세정보

HS 코드 : 1605.90.10.

관세율 : 2%

품목의 수입요건 및 주의사항

수입요건

� 냉동 굴과 마찬가지로 Shellfish Registration No.(조개류 등록번호)가 등록된 

제조자의 제품이어야 함

수입금지 품목 여부

�  Shellfish Registration No.(조개류 등록일련번호)가 없는 제품은 수입 금지임

검역장벽으로 인한 특징 (위생검역증명서 등)

� Canned Fish Process Control Form(통조림생선공정관리양식)및 HACCP 

PLAN(HACCP 계획) 등의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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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바이어, 포워더 면접 조사

수입 및 통관사례 

� Shell Fish Registration No.(조개류 등록일련번호) 및 캔 코드(CODE), 금지 성분 

함유 여부 등에 하자가 없는지 사전 조사 필요. 또한 CFIA(식품검사청)의 

요청 시 Canned Fish Process Control Form(통조림어류공정관리양식)을 제출

해야 함

수입자 애로사항 : 냉동 굴과 동일

라벨링 사례, 포장조건

� 기본 라벨규정에 부합되며 캔 코드(CAN CODE)가 정확히 기제 되어야 함

(제조일, 유통기한 등)

통관 거절사례, 분쟁사례

� 라벨(CAN CODE) 관련 표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식품검사청에서 

거절이 되어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음

운송관련 정보 

타 제품 운송비와 동일하지만 드라이 컨테이너를 사용할 경우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드라이 20ft의 경우 6월 현재 1,350 ~1,600달러 정도임

(5) 조미김 

관세정보

HS 코드 : 1212.20.00 00

관세율 : 0%

품목의 수입요건 및 주의사항

수입요건 : 라벨 및 기본 수입사항 외에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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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검역장벽으로 인한 특징 (위생검역증명서 등) : 특이사항 없음

수입 바이어, 포워더 면접 조사

수입 및 통관사례 : 기본적인 수입 정보와 라벨만 충족되면 별 어려움 없음

수입자 애로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벨링 사례, 포장조건 : 기본 라벨 규정에 부합되면 됨

통관 거절사례, 분쟁사례 : 해당사항 없음

운송관련 정보

타 제품 운송비와 동일하지만 조미김의 경우 냉장이 아닌 드라이 컨테이너를 

사용할 경우 비용절감이 가능함. 드라이 20ft의 경우 6월 현재 1,350 ~1,600달러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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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어류수입자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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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캐나다 수산물 HS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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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입제도



aT 농수산물유통공사 ≪ 79 ￭￭￭

캐 나 다



￭￭￭ 80 ≫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산물 수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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